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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vention System of Illegal Fishing in the
Offshore Waters of Korea

Jeong, Do- Hun

Department of Fisheries B usiness A 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llegal fishing activities have long been widely practiced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reason for this is simply that small- scale
subsistence fisheries still accounts for a large part of Korean fishing
industries, which have been beneficiaries of the government support and
national generosity for a long time.

However, such illegal fishing problems are reaching an untolerable level
that could be evidenced by the recent declining fisheries resource profil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end to increase fishery conflicts within a country as well as
among the countries, providing the government with an opportunity to pay
a serious attention to fisheries conflicts and illegal fishing problems. All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improve and/ or redesign the existing
illegal- fishing prevention system.

In this context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illegal fishing activities and the prevention system and to draw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The specific research aims are to
define a clear concept of illegal fishing, to examine the causes and types of
illegal fishing practices, to survey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 and
illegal- fishing prevention systems in some fishing nations and to evaluate
the related- policies .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How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Excessive subdivision of the types of fishery permit may result in the

production of illegal fishermen by law, so it is required to simplify the
fishing types to reduce the category of illegal fishing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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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should be revised so that consistent interpretations of the laws
and punishments on the violations of those laws can be imposed.

2. How to strictly enforce laws
If and when illegal fishers respond to the government ' s crackdown on the

illegal fishing through organized violence and calls for its legitimization,
strong response and strict law enforcement are required to restore the
prestige of the government power .

The ways to efficiently enforce the law should be invented and they
should be strictly imposed first and foremost against the unregistered ships
which are the main culprit of the violation of the fishing order .

3. How to improve the supervising system
As illegal fishing is conducted over a wide area and consequently the

waters to be manag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expand in proportion to
it , the existing supervising system is not enough to efficiently maintain law
and order . Thus, the existing supervising system composed of patrol vessels
should be expanded and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time Police
and other authorities concerned are to be improved.

Equipment for supervision should be modernized and reinforced to conduct
a multi- level inspection such as aerial supervision by helicopters,
supervision at sea using patrol vessels and Maritime Police patrol vessels,
supervision at ports by examining the entrance and exit of fishing boats.

4. How to reinforce education for fishermen for the law- abiding fishing
When fishermen are detected engaged in illegal fishing it is necessary to

put them under compulsory classes on law- abiding fishing an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mes which enable fishermen to
voluntarily conduct law- abiding fishing, administration structures and
necessary resources should be arranged so tha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ducation can be conducted.

5. Establishment of the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The 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keep track of and supervise fishing areas and fishing periods, to have an
easy access to catch reports and statistics, and to track down, control, the
boats by remote operation for the search and rescue efforts of the wrecke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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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국제적 배경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성립이래 어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국제법의 주요 현

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어업관리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수

산자원을 보존·관리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일부 연안국의 문제

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자 1995년 9월 세계식량기구

(FAO)는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1)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국제규범은 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은 국제규

범으로서 확립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생물종(生物種)의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

또한, FAO 수산위원회(COFI)는 2001년 3월 1일 IUU 어업의 예방·근절·

제거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그 자체가 조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각 국이 IUU(不

1)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4개의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이 작성되었는데, 1999년도에 채택된 어획능력의 관리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상어의 보존과 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다새의 우발적 포획 경감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그리고 2001년에 채택된 IUU 어업 예방·근절·제거
(Prevent ,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가 그것들
이다.

2) 최종화,「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pp. 29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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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非報告·非規制)어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함

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지침으로서, 1995년에 채택된 책임수산업 실행

규범 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각 국으로 하여금 어

업활동의 전 과정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통제·임검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국 및 지역수산기구는 계획이 채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체 이행계획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후 동북아수역의 한·중·일

3국이 각각 쌍무적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어업질서가 형성되었

다. 이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공해가 소멸된 반면, 관할수역의 범위가 확장되

었고, 또한 당사국간에 경계 획정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과도수역, 중

간수역, 잠정조치수역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수역들이 설정됨에 따라 국내적인

어업질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시·감독의 체계

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2) 국내적 배경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더불어 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반면, 근해어장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어장을 둘러싼 업종간

또는 연안어업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부터 어업허가제도와 더불어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허가제도의 내재적 문제 즉, 어획량의 상한을 규제하지 않고, 대상어종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자의 경쟁적 조업과 무차별적 자원이용을 제도적으

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 연근해 수산자원은 과도하게 개발되어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에 투입되는 어획노

력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의 정수와 선복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허가정수에 관한 규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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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문제도 있지만,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허

가가 이루어져 관할수역의 자원상태에 비해 어획노력량이 과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어업환경의 악화는 수산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어업이 성행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법어업은 크게 무허가어업과 업종 위반, 조업구역 위

반, 조업기간 위반, 어구제한 위반, 어업허가의 제한과 조건의 위반, 외국어선

의 조업구역 위반과 입어 조건 위반 등의 허가어업의 허가사항 위반이 있다.

이들 위반 중 특히 서·남해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무허가어업인 소

형기선저인망어업은 정부의 어업질서확립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항하여 조직

화, 폭력화, 집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정부의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은 동중국해와 같은 근해어장 뿐만 아니

라, 북태평양 원양어장까지 담당하였으나, 동북아수역의 해역관할체제의 변경

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EEZ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해역관할체제가 변경되기

전에는 국내어선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해역관할체제의 변경으로 우리나

라의 관할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과 관할해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외국어

선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담당해역은 축소되었으나, 그 업무는 대폭적으로 확

대되었다. 국내·외어선의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업질서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정비와 더불어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조직

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무허가어선 뿐만 아니라, 허가어선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을 악화

시키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자의 신뢰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불법어업자들은 국제어업질서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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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함으로써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대표적인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않는 어법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항과 달

리 어법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업종위반,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하는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조업기간 위반, 허가받은 어구를

변형하거나 또는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구제한 위반, 허가

할 당시에 부여된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등 많은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은 불법어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에 의해 적

발된 것만도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매년 3천건을 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차지하고 있다.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을 단순한 무주물로 인식하는 어업인의 의식에 기인하

기도 하고, 준법어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

인 원인은 어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3) 불법어업은 어업질서유지에 관

한 정부와 어업자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EEZ 선

포 이후 더욱 심각한 양상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어업의 폐해를 보면, 먼저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치어의 성육장을 파괴하

기도 하고, 치·자어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전체의 번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불법어업자는 어장과 자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적법한 어업자와 분쟁을 야기하며, 주변국의 EEZ를 침범하여 국위를 실추시키

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관리제

도(TAC)는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이 어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

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어업자간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법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질

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산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불법

3) 박성쾌 외,「한·중·일 어업협정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2000- 09,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999,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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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실태 및 유형, 조직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어업질서확

립을 위한 불법어업의 근절방안과 지도·단속 체제의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그

리고 주변국인 일본·중국의 어업질서확립에 대한 조직 및 제도 등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향후 3국간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공조체제의 마련과 더불어 어

업질서확립을 위한 조직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국제어업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우리나라 연안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자원의 적절한 회복과 관

리를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불법어업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은 많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에 관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방안

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새로이 성립된

한·중,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의 새로운 수산자원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

하여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어업의 단속 조직을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비교하여 연구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를 보면, 이태히의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

구 라는 석사논문(1996년)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발생원인과

불법어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의 단속 실태를 어업감

독공무원의 현장 실무경험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조의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실태 라는 석사논문(1998년)

에서는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어

업지도선에 의한 연근해어선어업의 단속실적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법의 종류, 범칙사항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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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표 등은 해사법연구 (1999년)에 게재된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 에서 범칙 또는 부정어업이라는 용어를 불법어업이라고 하게 된 배경을

민법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및 어업지도선의

실태 분석과 더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과 단속조직에 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쾌는 한국수산경제학회지 (2001년)에 게재된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경

제학적 접근 에서 불법어업의 근원과 현실을 파악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위험 회피계 및 위험 비용 추정을 위한 실증 모형을 연구하여

사안별로 정책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행정연구소의 연근해어업의 진흥과

수산행정체계의 개선방안 및 부정어업에 관한 연구 (1971년), 홍설걸 외의 수

산정책집행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2000년) 등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예방과 근

절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어업질서확립에 대한 기존의 정부정책 기본계획 등 관련 행

정자료 및 간행물, 이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현행 보존자료를 분

석하고, 수차에 걸쳐 관련 업계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법어업의 실태

와 유형,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조직 현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EEZ 체제 하에서의 일본과 중국, 미국의 어업지도·단속을 위한 수산

행정조직과 체계를 조사하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새로운 수산자원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한 어업질서확립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중심으로 하였고, 또한 어업지도선과

관련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어업질서

의 확립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예산의 확보, 조직 및 인사제도

의 개편, 담당자 교육 등의 여건 조성에 필요한 구체화된 정책방안의 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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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어업은 허가어업 뿐만 아니라 면허어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

으나, 면허어업과 관련한 불법어업은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어업지도·단속

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이 과거와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검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원의 법적 성질을 구명하고, 또한 불법어업의 정의에 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만연하고 있는 연근해 불법어업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

하여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불법어업의 구체적 영향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조직과 단속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

지도선과 해양경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및 단속절차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해양경찰 조직과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조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외국의 어업지도·단속에 관한 수산행정조직과 단속체계를 비

교·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어업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한 정책, 조직, 법·제도를 바탕

으로 어업질서확립 정책의 평가와 어업지도선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평가로 나누어 연구·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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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근해 불법어업의 실태

제1절 불법어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4)

우리나라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관하여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

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항) 고 하고, 야생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은 야생동물로서

무주물이기 때문에 선점(先占)의 대상이 된다는 삼단논법의 성립이 일견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자원은 그 생태 및 서식 환경의 통제 불가능이라는 특성을 지닌

자연자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무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상 무주물(法

上無主物)은 선점의 대상이 되므로 구속받지 않는 어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수산자원이 국유의 천연자원일

뿐만 아니라, 아무나 경쟁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무진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어업허가를 취득한

어업자는 아무런 간섭 없이 어업활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수산자원을 단순한 무주물로 인식하여 아무나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

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에 의하면 수산자원은 지하자원과 더불어 국유자원으로서 국가가 관리권을 행

4) 수산자원보호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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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은 국유의 수괴(水

塊)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또한, 국유자원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수산자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무주물설, 공유물설(公有物說), 국가소유

설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국가소유의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수산관련법령을 통하여 어업허가권 뿐만 아니라, TAC 관리제

도와 같은 어업에 대한 국가 통제권의 행사가 정당화되며, 그러한 법령을 위반

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5)

2. 불법어업의 정의

1990년 8월 1일(법률 제4252호)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

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말한다. 여기서 부적법 또는

위법한 어업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을 위시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자원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

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이 결여된 어업으

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범칙어업 또는 부정어업이라고 정의했다. 대

부분의 부적법 어업이 단순히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으로서 어

업면허·허가·신고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과 그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어업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자원은

국가 관리자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업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용자를 규제하

5) 최종화·차철표,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제13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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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수산자원이 위태롭지 않게 보존·관리할 책무를 부담하는 것이다.6)

한편,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일부 규정의 위반7)은 수산자원의 보호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어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행정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이러

한 행정규칙 위반은 반사회성을 띤 것과 단순히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이들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

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만,8) 이들 위반이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9)

제2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과 유형

1. 연근해 불법어업의 발생원인

불법어업은 주변수역의 자원이 감소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생계나 어업

의 경영수지를 유지할 수 없는 어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행하는 어업이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연근해 어족자원의 생태계에 직 간접적

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장형성이 어렵고, 또한 어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어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수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불법어업이 자원과 산업에 미치

6) 차철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관리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8. p. 66.

7)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일부 규정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등으로 수
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업감독공무원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여 사
법처리를 의뢰하고 있다(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수산관련법규 이해와 사건처리 , 1998,
p. 109).

8) 대법원 판결 1969. 7. 29, 69 마 400.
9) 차철표·정순범,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999, pp. 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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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업인의 준법정

신의 문제라든가 도덕성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0)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대부분은 자가 소비가 일차적 목적이므로 그 규모나

자본형성이 영세하며, 소규모의 어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도의 어업에 종사하는 전체 어가 81,779가구 중에서

전업가구는 30,742가구(37.6%) 뿐이며, 나머지 51,037가구(62.4%)는 농·임업

겸업자이다. 또한, 어선을 보유한 어업자는 47,250명(57.8%)이고 어선이 없는

어업자가 34,529명(42.2%)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구의 어선 총 보유 척수

47,250척 중에서 2톤 미만이 31.2%(25,490척), 2∼5톤 미만이 18.0%(14,724척)로

5∼10톤 미만 어선이 전체 보유어선의 5.8%(4,746척)에 이르고 있다.

영세한 어업자들은 어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자원감소로 인하여 생계

유지를 위한 어업소득이 감소하자 생계유지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영위하게 된다.

둘째, 어업자들의 준법정신 결여

수산자원은 기본적으로 무주물적 자연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어획하는 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발생

하기 쉬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타성에 젖어 있

기 때문에 불법어업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 등 어업에 관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중간 객주 상인들의 불법어업 조장

중간 객주상인들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어획한 어획물을 고가

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연구소,「연근해 어업 진흥과 수산행정 체계의 개선방안
및 부정어업에 관한 연구」, 1971, pp. 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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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입하여 계통조직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매매를 통하여 횟

집이나 시장 등에 공급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중간 객주상

인들이 불법어업에 사용할 선박을 건조·개조하는 비용과 불법어구의 구입 비

용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불하여 어업자를 예속시키고, 불법어업을 강요함으로

써 어업자는 어쩔 수 없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다.

넷째, 수산자원의 감소에 의한 어업경영 유지 곤란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에 1,542천톤에 달하던 어획

량은 1995년에 1,425천톤, 2000년에 1,189천톤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되어 2000년도 어가 어업

의 경우, 어업소득에 의한 어가 가계비 충족도는 66.9%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업생산에 필요한 재투자는 물론 지속적인 어업경영 활동이

곤란한 정도이기 때문에 어업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어업보다

불법어업을 행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어구·어법이 간단하여 소규모 인원으로도 조업 가능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지속적으로 투·양망을 반복함으로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연승어업이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자망어업과는 달리 어구의 규

모가 작고 단순하며, 투·양망 과정이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인원으

로도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삼중자망과 같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기타의 불

법어구들도 취급이 간편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짧은 시간에 양망과 투망을 할

수 있고, 어획효율이 합법적인 어구·어법보다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복잡 난해한 수산제도의 이해 부족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원인에 대하여 2000년도에 관계, 학계, 업계를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질문에 응답한 208명 중,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

11) 통계청,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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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허의 남발 때문」이라고 한 응답이 20.7%,「불법어업인줄 모르고 조업」

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24.6%를 차지하는 이것은 수산업

법이 복잡하면서도 난해하여 어업자들이 수산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예를 들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구역), 제5조(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제6조의 2(어구의 규모제한), 제7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제8조(포획금지구역과 기간), 제9조(포획·채취금지

기간), 제17조(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18조(포획·채취물의 제한) 등에서

업종·어종·기간·어장·어구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

서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업자들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2- 1> 불법어업의 발생원인에 관한 설문결과

(단위 : 명)

구 분 합계 관계 학계
어업인

소계 동해 서해 남해

합 계 208 46 11 151 23 16 112

불법어업인 줄 모르고 조업 8 1 1 6 2 - 4
자원감소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영
악화 81 15 4 62 7 6 49

타어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34 19 - 15 1 3 11

정부의 단속 미흡 19 3 1 15 4 1 10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 및 면허의 남발 43 4 1 38 9 5 24

기 타 23 4 4 15 - 1 14
자료 : 해양수산부

일곱째, 정부 주도형 어업관리

우리나라 수산업법과 관련제도의 정신은 수산업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지

만, 법제도의 개정과 질서 변화의 과정을 다분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함으로

12)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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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변화과정에 어업인들의 참여와 어업현실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법·제도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

는 질서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13)

2. 불법어업의 유형

1) 불법어업의 유형 분류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어법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

항과 달리 어법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업종위반, 허가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하는 조

업구역 위반, 금어기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조업기간 위반, 허가받은 어구를 변형

하거나 또는 허가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구제한 위반, 허가할 당시

에 부여된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제한 및 조건 위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유형별·업종별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표 2- 2>와 같다.

(1) 법이 규정한 어업 외의 어법으로 행하는 어업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법으로 행하는 어업으로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만연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행하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이다. 이 어업은 대규모의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어획성능 면에서는 다른 어떤 어구에 못지 않아 간단하게 조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종종 통발어업, 연승어업의 정치된 어구를 파손 또는 훼손함으로

써 어구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산관계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불법어구를 사

용함으로써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6년 이후 불법어업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법어업

13) 박성쾌,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한국수산경제학회지」, 제8권1호,
200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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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의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소형기선저

인망어업은 어장형성과 관계없이 30∼50여척이 주·야를 불문하고 집단으로

조업한다.

<표 2- 2>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유 형 업종 및 위반사례

법에 규정된
어업 외의 어업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5톤 이상 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8톤 이상의 연안새우방어업

허가

어업

업종위반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개판 사용 조업

연안자망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중형기선저인망 조업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미 트롤조업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저인망조업

조업구역
위반

삼중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승인 받은 구역이 외의 장소에서의

조업
연안어선이 허가된 구역 이외에서의 조업(선인망, 조망, 양조망 등)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트롤포함)의 금지구역 위반조업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월선조업(제1구에서 제2구로)
대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불빛을 이용한 제주도 연안조업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정치망 보호구역내 조업

형망어업의허가를받은어선(인천·경기·충남·전북허가)이경남·전남에서 조업
통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된 구역 이외에서의 조업

조업기간
위반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멸치포획기간 위반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기간 위반

이동성 구획어업 중 새우방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기간조업 위반

어구제한
위반

근해유자망어업의 허가를받은어선이고정자망사용, 고정자망어선이유자망 사용
연안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새우포획어구(새우조망형태) 부착
망목제한 위반 및 어포부 이중망 사용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위반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월선 조업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형망어선의 야간조업

연안개량안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구통수 초과
형망어업의 콤프레샤와 해수펌프를 이용한 변형어업

기 타
들망의 자연산 우럭 치어 어획·가두리 양식자에게 판매
체험어장 등 레저를 빙자한 일부 다이버들의 자원 남획
대형트롤어선이 오징어채낚기어선과 공조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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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허가 업종의 위반, 조업구역

위반, 조업기간 위반, 어구제한 위반, 제한 및 조건의 위반 등이다.

대표적인 허가사항의 위반사례로는 근해유자망어선이 고정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자망어선이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20톤 이상의 중형외끌이기선저

인망어선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어

법에 관한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각 행정기관에서

는 법 적용상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삼중자망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하였을 경우, 수산업법 제41

조 위반인지 제57조 위반인지, 아니면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에 대하여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14) 그러나 삼중자망어선은 어업허

가의 대상은 아니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어업으로 법에 의한 어법으로

보아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불법어업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형기선저

인망어선(트롤포함)이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삼중자망어업의 허

가를 받은 어선이 승인 받은 구역 이외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소형선망어

선의 정치망 보호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경

남·이나 전남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지사가 허가

한 근해형망어선이 근해형망어업의 허가가 되지 않는 전라남도의 관할수역에

서 조업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조업구역 위반(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형망어업을 허가하지 않는 전남이나 경남에서 행망어업을 한

경우에는 무허가어업으로 보고 수산업법 제41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14) 수산업법 제41조 위반과 동법 제57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동법 제94조)은 동일하기 때
문에 구별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동법 제99조 제1항에서 동법 제41조
위반과는 달리 동법 제57조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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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새로운 형태의 불법어업

최근 새로운 형태의 불법어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이 중국기를 게양

하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형태, 경남·부산·울산의 연안수역에서

일부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선체를 개조하고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쌍끌이저

인망 형태로 중·저층의 잡어를 포획하는 형태, 강원도 연안수역의 일부 소형

선망어선이 연안 1해리 내측에서 허가사항과 달리 U자형의 어구를 사용하여

양미리를 대량 포획하는 형태 등이 있다. 또한, 전북 하제항 및 임수도 주변에

서 콤프레샤와 해수펌프를 이용한 변형된 형망으로 백합·동죽 등을 포획하는

형태, 전남 흑산도 및 통영 연안수역에서 자연산 조피볼락 치어를 불법으로 대

량 어획하여 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있으며, 전남 목포·무안·신안

해역에서 실뱀장어잡이 바지 또는 5톤 미만의 어선이 개량안강망 등을 사용하

여 꽃새우 및 젖새우를 포획하는 형태, 남해안 일부 도서에서 전문 다이버들이

작살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판매하는 형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현행 수산업법에서 어구와 어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

지 않음으로써 불법어업이라고 할 수 없으나,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불법어업과 같은 폐해를 보이고 있다.

2) 업종별·어법별 구체적인 위반사례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고의로 외끌이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개판을 사용하여 선미식 트

롤조업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동중국해와 제주도

및 흑산도 주변수역에서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망구 전개판을 부착

하여 어로작업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금지구역을 고의로 침범하여 조업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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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의 규격 제한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 또

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어류

를 포획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 서남구기선저인망어선들이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망구 전개판을

부착하여 제주도 주변수역과 동중국해에서 트롤어업의 형태로 조업

·정부의 단속이 곤란한 취약시간 또는 악천후시에 조업금지구역을 침범

하여 조업

·그물코의 규격 제한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 또

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어류

를 포획

(3) 대형트롤어업

·허가상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

·동해수역에서 오징어채낚기어선과 생산고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조조업

·그물코의 규격 제한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2중 이상 또

는 세망을 내장망으로 사용하여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종 또는 소형어류

를 포획

(4) 선망어업

·대형선망어선이 불빛 사용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

·소형선망어선의 정치망어업권 보호구역내에서 임의조업

·허가받은 소형선망어선이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2∼3척의 별개의 허가선을

하나의 선단으로 구성하여 여천군 일원 및 고흥 나라도 완도 청산도

부근해역에서 선단 형태의 조업

(5) 근해채낚기어업

·대형트롤어선과 공조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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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조업

·멸치 포획기간을 위반하여 조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야간에 조업

·소형권현망어선이 어구와 어선을 개조하여 저서어종 어획

(7) 근해자망어업

·삼중자망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조업

·삼중자망 사용 승인 어선의 부속선 사용한도(2척)를 초과하여 조업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

·어구사용 위반(고정자망어선이 유자망사용, 유자망어선이 고정자망 사용)

·멸치 포획금지기간(4월 1일부터 6월 30일) 및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멸치포획

(8)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이 허용어구 통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부설하여

조업(3통)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타 시·도의 관할수역에

서 조업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이 그물코 규격제한(25mm 이하 사용금지)을 위반하여

조업

(9) 근해봉수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2∼3척의 별개의 허가선을 하나의 선단으로 구성

하여 여천군 일원 및 고흥, 나로도, 완도, 청산도 부근 해역에서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조피볼락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치어를 포획

(10) 잠수기어업

·분사기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압축펌프를 이용하여 패류 채취

·허가의 제한 및 조건(150미터 미만의 호스사용)을 위반하여 150미터 이

상의 호스를 사용하여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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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해통발어업(장어, 문어단지, 기타)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조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그물코의 규격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치·자어 및 미성숙어 포획

(12) 근해형망어업

·일몰 후에는 조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새벽에 조업

·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형망어선을 이용하여 일반해역에서

조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2통 이내의 어구 사용)을 위반하여 여러 통의 어

구를 사용하여 조업

·동력어선에 의한 형망 사용금지기간(6월 1일부터 7월 31일)을 위반하

여 조업

(13) 근해연승어업

·미끼용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망을 사용하여 조업

3) 기타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

최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어구를 개량하

거나, 새로운 어법을 이용하는 변형 조업으로 자원을 남획하면서 어업자들 간

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가 있다. 이러한 어구·어법의 변형은 수산자

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업종별 허가정수 규정과 허가의 제한

및 조건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관련규정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업종별 대상어종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업의 종류를 부정하는 결

과를 초래하여 업종간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어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는 것으로는 그물의 망폭·망고를 크게 하거나 이중망 이상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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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물코를 작게 하는 경우, 허가된 고유의 어법을 벗어나 조업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그물의 망고를 70m 이상 되게 변형하여

중층트롤 형태의 조업

(2)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선이 망폭을 150m 이상으로 하여 수심 100m 이내의 연안에

투망하여 중·저층어류와 치어를 포획

(3) 기선권현망어업

·선체 및 어구를 임의로 개조하여 저인망어업의 형태로 연안수역에서

조업

(4)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의 사용 어구통수 제한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무분별한 어

구의 설치 및 조업

(5) 조망어업

·새우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조망어구의 망구에 설치하는 막대 대신

쇠파이프로 침강력을 높임과 동시에 예망속력을 높여 해저를 적극적으

로 소해

(6) 통발어업

·통발어구를 무제한적 사용(어선별 통발의 사용 개수의 한도가 없음)

4)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실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부산시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조업일수 150∼200일, 연

간 생산고 2,500∼6,500만원, 조업인원 척당 평균 3명, 연평균 3,000만원 정도의

어획을 올려 1,000∼1,5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15)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은 인원으

15) 부산시, 2000 소형기선저인망 근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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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손쉽게 조업할 수 있고, 비교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

리나라 연안수역에 만연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의 단속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

다. 그리하여 이들 어업자들은 정부의 단속강화 및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조직

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

들을 공동으로 대처하며,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에 의한 감척보상을 위하여 1999

년 2월에 부산에서「전국어민총연합」을 조직하였다. 이 연합에 가입한 총 척

수 2,450척이고, 비회원 척수도 1,680척에 이른다. 이중 전남 여수가 700척

(28.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흥 450척(18.4%), 부산·다대포, 사천·

남해 각각 350척(14.3%)이다. 비회원 척수도 전남 군산, 여수, 고흥, 사천·남

해, 부산·다대포, 통영 등의 순이다. <표 2- 3>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

실태를 2000년도에 부산시에서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2- 3>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실태

구분
지역

연간조업
일수

조업기간
(개월)

연간생산
고(만원)

평균톤수
(톤)

판매
방법 주어종 주조업구역

부산
다대포 150 10 5,000 8∼10 사매매 낙지, 장어,

가자미
93해구
홍도

진해 용원 150 10 5,000 5 사매매
수협

낙지, 장어,
가자미 홍도

통 영 200 10 5,500 5,5 사매매
낙지, 장어,
가자미, 새우

홍도, 국도,
갈도

사천·남해 150 10 3,000 4 사매매
수협

낙지, 주꾸미,
문어, 새우 남해, 통영

여 수 200 10 5,500 7 사매매
수협

낙지, 장어,
새우

거문도, 광도, 금
오도, 나로도 일원

보성·벌교 180 9 2,500 2∼3 사매매
낙지,
주꾸미

여자만

고 흥 150 8 2,500 4 수협 낙지 나로도, 시산도,
청산도, 초도

목 포 200 9 5,000 4∼5 사매매 낙지, 새우,
소라

목포, 신안, 무안,
함평, 영암, 해남

군 산 200 10 6,500 20 사매매
수협

주꾸미,
새우, 꽃게

군산, 어청도, 흑도

부 안 200 10 3,000 4 사매매
수협

주꾸미,
새우, 꽃게

무안, 쌍여도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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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은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단속 완화와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집단행동16)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문제

로 비화시키려고 호소하기도 하고, 정부의 불법어업 단속시 육상조직과 연계해

서 해상시위17)를 벌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어업지도선의 해상단속시 대처

방안과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자체교육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단속공무원의 업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심지어는 흉기 사용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문날인

을 거부하는 등 조직화 및 지능화하고 있다.

제3절 연근해 불법어업의 영향

1.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남획 현상의 심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어망을 전개하고 해저를

소해하는 어법으로서 트롤어업과 아주 유사하다. 다만 트롤어업의 경우에는 허

가어업으로서 수산업법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령상의 그물코 크기의 규제

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자어의 보호할 수 있는 그물코를 사용하

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업법에서 그 어법을 인정하지 않

16) 집단행동의 주요사례 ; ① 2000.3.23 부산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합법화 요구, ②
2000.5.29 서울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합법화, 감척보상, 단속완화 요구(약 3,000여명 참
석), ③ 2000. 6.14∼6.29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완화 요구(일일 2∼200여명
참석).

17) 집단행동 주요사례 ; ① 1991.6.8 전북군산근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500여척이 전국일제
단속기간연장에 따른 불만으로 전남부안군청 어업지도선 전소와 어업지도선 무궁화11
호 방화, ② 1991.6.12 제주근해 중형기선저인망어선 40∼50여척이 단속에 항의 어업지
도선 무궁화12호 어업감독공무원 집단폭행, ③ 1991.7 일본대마도근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30∼40척이 단속에 항의 무궁화7호 어업감독공무원 폭행 및 장비 파손, ④
1994.10 부산다대포 육상 및 항·포구단속에 항의 소형기선저인망 선주, 선원 150명이
어업단속공무원의 단속 저지 및 증거물 훼손, 어선으로 어업지도선 충돌시도의 강력한
저항, ⑤ 1995.3.27 서해해상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단속 중 어선선장이 흉기를 휘둘러 어
업감독공무원 1명 사망.

- 23 -



을 뿐만 아니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자들이 치어나 자어를 보호할 수 있는 어

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세목망의 그물

을 사용함으로써 치·자어의 무차별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

차별적 어획은 어종의 적정 수준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개체의 유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일부 어종의 먹이 사슬을 파괴하여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자원

감소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법상 해저를 소해함에 따라 산란장을 파괴하

고 치·자어의 성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감소를 부추긴다. 그리고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과 관련한 특정어업 금지구역, 어장제한, 금어구, 금

어기, 그물코의 제한,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의 각종 규제는 어업질서를 유지

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수산자원이 감소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존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존조치를 무시하는 어업

활동은 수산자원 감소와 고갈을 앞당겨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

우 높은 것이다.

2. 어업분쟁의 초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을 당시에 제한 및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또

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별 조업구역의 지정, 금지구역, 금어기,

금어구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어업별, 업종별 그 한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어업자들 사이에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의식이 관습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

정어업이 허가받은 조업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할 경우, 다른 어업은 특정

어업이 자기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 또는 집단행

동을 함으로써 어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연안어업은 육지 가까운 수역의 수중, 수저에 자망과 통발, 연승 등의

어구를 정치하여 유입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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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끌어구류가 연안수역 또는 금지수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이미 정치되어 있

는 자망, 통발, 연승어구를 파손, 절단,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어업

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금어기나 금어구를 위반

함으로써 어업자의 자발적인 자원관리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준법어업

자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준법어업보다 불법어업을 하도록 조장하

는 폐해를 발생시킨다.

3. 어선감척사업의 효율성 저하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어업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과도

한 조업경쟁으로 인한 업종간 조업분쟁의 빈발, 동북아해역의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업경영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근해어업의 주요 업종에 대하여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감척사업은 어획노력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원량의 회복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자원보호의 최소한의 조치를 무시하는 불법어업은 자원회복을 위한 감

척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어업에 의한 수익 때문에 어선감

척을 기피함으로써 어선감척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조기 정착 저해

불법어업에 의한 어획물은 횟집이나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현지 수집

상들에게 해상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며, 수협을 통해 위판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획량통계에서 누락된다. 이처럼

불법어획물의 어획량 누락은 어획량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TAC 관리제도

의 정착과 시행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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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AC 관리제도는 어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업자 스스로 자원을 관

리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어업

은 어업자의 신뢰구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업자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

하고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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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시스템

제1절 개관

우리나라는 수산업에 관한 근대법적 체계를 마련했던 1908년의 어업법에서

부터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어업질서 문란 행위와 법규

의 위반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어업감독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수산업법에서도 어업감독공무원제도를 두고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행정권한과

사법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및 관계기관, 해군18), 해양경찰, 검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

하여 행정과 사법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

부,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

업질서확립대책 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19)

불법어업의 단속과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해이원의 관할수역은 해

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영해내측수역

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시·도 및 시·군이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의

경계수역은 시·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불법어업의 양태가 야간이나 기상

악화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불법어업자의 난폭화, 흉폭화 및 집단시

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어업

18)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에서 해군함정에 승무하는 승무장교와 사병에게 범죄수사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19) 해양수산부, 1998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해양수산부,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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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절을 위한 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그 권한 및 역할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어업감독공무원

1.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과 특징

어업의 지도·단속 또는 어업경찰이라 함은 어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어업으로 인하

여 일반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

하는 것이다.20)

어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수

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

청장이 지정한다(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 1항). 우리나라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을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동법 시행령 제

54조 1항), 일본 어업법은 어업감독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어업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어업에 관한 행정사무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대학 또는 수산관계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법 시행령 제27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업감독공무원은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자이다. 사법경찰관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지명을 받은 국가공무

20) 片山房吉, 改訂 漁業法講義 , 水産社, 1943,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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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호). 이들 중 7급 이상은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과 9급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어업에

관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업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

로,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며, 사법경

찰관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2조). 사법

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업무범위

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

정된 범죄 수사(사법경찰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5호)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에 한정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6조에 의거,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

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

무를 행할 수 있다.

어업감독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일반사법경찰관리21)와의 차이점은 행

정권한과 사법권한과의 관계이다. 어업감독공무원은 사법권한과 행정권한을 동

시에 행사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권한은 있으되 행정권한이 없다.

사법권한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묵비권

이 인정되나, 행정권한에 의한 질문은 벌칙에 의해 그 답변을 강요하고 있어서

사실상 피의자의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2)

이와 같이 사법권한과 행정권한의 한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두 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는 어업법령의 이행을 위한 행정감독,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을 수색하고 피의

자를 조사, 기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법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행정권한으로 법령의 이행을 강요한다는 것이다.23)

21)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의 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
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사·경장·순경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2) 수산업법 제98조 제1항 제15호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3) 어업감독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업법령의 위반을 감독할 경우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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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감독공무원의 권한

1) 수사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

한다.24) 법률상 수사권한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이다. 수

산업법이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지명을 받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소

속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한 것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원으로

서 수사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법권한을 부여하

는 취지는 그 본래의 직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당해 직무와 연관한 범죄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본무로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

사법경찰직원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인지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만이

검거가 용이하다고 하는 것이다.25) 이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사항적·지역적

으로 제한하고 있다.

2) 검사·질문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 때문에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어

권한을 이용하고 , 특히 범죄수사를 위한 피의자로서 취조할 경우에는 사법권한에 의
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되 행정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金田禎之, 實用漁業法詳解 , 東京 : 成山堂書店, 1994, p. 368).
24) 이재상, 형사소송법 , 박영사, 1999, p. 169.
25) 金田楨之, 前揭書,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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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방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

황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

거나 또는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업감독공무원은 법령의 이행사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선박이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이나 장부서류의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계자를 만나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무원

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질문을 인정한 취지의 규정은 관계자가 답변을 거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6)

3) 정선명령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 질문의 권한을 갖지만, 항행 중의

선박을 검사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 등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선박을 정선시키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산업법 제62

조 제1항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 및 불법어업의 방지 기

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

에 출입하여 그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또는 관계

자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여 정선명령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정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

무원으로부터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 또는 회항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키거나 회항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정

선명령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1999년 4월 15일 수산업법 개정에서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고

수산업법 제62조를 개정하였다.

26) 田上穰治, 警察法 .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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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권

수산업법 제76조 제1항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

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

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방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

한 방류명령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로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

부분 일단 어획된 어류는 어장수심, 예망시간, 1회 조업마다의 어획량, 어획에

서 방류까지 걸리는 시간, 기온, 갑판상태(온도, 수분)에 따라 그 생산율이 다

르나 대부분 생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7) 어업감독공무원이 어류의

특성이나 생활 습성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

제될 것이 없으나,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이 어업감독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

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범칙어획물의 방류를 강요할 경우에는 힘들여서 어획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원을 방류하게 함으

로써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3. 어업지도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단속

1) 관련 규정과 조직의 정비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2호)의 개정 공포와 대통령령 제

2,427호에 의해 수산청 직제가 제정·공포됨으로써 수산청이 발족하였고, 더불

어 수산청이 어로지도와 보호, 시험선 및 지도선의 운영을 전담하였다.28) 그

27) 松田 皎, 漁業の混獲問題 , 日本水産學會 105 水産學シリ- ズ, 恒星社厚生閣, 1995, p. 45.
28)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 사단법인 수우회, 1987,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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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산청은 한·일 어업협정의 수행 및 지도선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1966년 10월 20일 어업지도관실을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967년 9월

1일 어업지도선승무원복무규정 (수산청 훈령 제41호)과 어업지도선승무원복

무규정 (수산청 훈령 제42호)이 제정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체계가 정착되었

다. 1968년 1월 27일에는 어업질서의 확립, 수산자원의 보호, 해난사고의 미연

방지, 구조기능의 강화 등 출어선의 안전조업과 원활한 어업지도를 위하여 수

산청 훈령 제49호로 어업지도요강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 3월 13일 어업지도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당시까지 운영하

던 어업지도선의 일부를 시·도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어업지도선 운

항 및 어업단속 업무는 생산국 생산과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1991년에는 어업

지도선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어업지도선 예산관리 및 집행, 어업지도선의 정

비, 유류보급, 선수품 등의 수급, 불법어업의 단속,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관

리 및 교육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2) 어업지도선 세력

1995년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세력은 45톤급 1척, 95톤급 1척, 115톤급 1척,

300톤급 3척, 400톤급 2척, 500톤급 5척, 1200톤급 3척, 1300톤급 2척이었던 것을

1996년에 500톤급 1척, 1997년에 500톤급 1척을 새로이 건조하고, 2001년 감척사

업의 시행과 더불어 감척된 근해트롤어선 5척을 인수하여 어업지도선으로 전환

함으로써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가 운영·관리하는 선박은 모두 25척이다.

이들 선박이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과 관할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어선까지 담당하고 있어, 어업지도선 척당 관리해역의 범

위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7척으로서, 모두 1970년도, 1980년대 초에 건조되

어 노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선박들은 기상 상태가 약간만 악화되어도

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소형 선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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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어업지도선 톤급별 현황

(단위 : 척)
구분 계 50톤미만 50∼100톤 100∼300톤 400∼500톤 1,300톤급

합계 94 40 25 14 10 5
해양수산부 25 - 1 9 10 5

시·도 69 40 24 5 - -
부산 8 7 - 1 - -
인천 9 1 6 2 - -
울산 2 2 - - - -
경기 2 1 1 - - -
강원 3 2 1 - - -
충남 5 3 2 - - -
전북 4 1 3 - - -
전남 17 11 5 1 - -
경북 3 2 1 - - -
경남 11 10 1 - - -
제주 5 - 4 1 -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보유하여 불법어업의 단속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 또는 설비는

보트(6인승), 전자해도표시장치(ECDIS), 알파레이다(ARPA RADAR), 비디오

카메라, 정사진 카메라, 가스총 등이 전부이다. 결국 이들 선박에 의한 해상에

서의 지속적인 불법어업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은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들이 해상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

업지도선보다도 우월한 장비를 갖고 교묘하게 단속의 순간을 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불법어업의 양태가 야간이나 기상악화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

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조차도 기상악화에 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형(400

톤급 이하의 선박이 12척)이고, 설사 불법어업의 혐의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상악화시에 선박에 승선·검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업단속이 가능하도록

어업단속에 필요한 장비나 선박을 현대화·대형화·과학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적·물적 단속설비를 이용하여 엄격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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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어업지도선 현황은 <표

3-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69척으로서, 대부분이 50톤 이하의 소형선(평균35톤)

들이다. 100∼300톤급 이상 지도선 5척, 100톤 미만 64척의 지도선 세력을 보

유하고 있으며, 선령 20년 이상 2척, 10년∼20년 미만 14척, 10년 미만 53척으

로 시·도지사 관할수역 내 불법어선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어업지도선으로써 관할수역에 대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의 부족, 어업감독공무원의 전문성 결

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이나 사회문제화를 기피하는 등의 이

유로 인하여 단속이나 법 집행이 사실상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어업지도선의 업무구역

일본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98년도에 어업지도선의 해역

별 출동 배치일수는 한·일 어업협정 이행 및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위

반 단속이 전체 배치일수 중 1,296일로 47.8%를 차지하고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 1,042일(38.4%), 안전조업 지도·단속 373일(13.8%)이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신 한·일 어업협정,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

된 이후 2001년도 어업지도선의 해역별 전체 배치일수 3,980일 중 EEZ 협정수

역의 국내·외어선 불법어업의 단속을 위한 배치일수는 2,859일(71.8%)을 차지

하고,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 796일(20.0%), 안전조업 지도·단속 299일

(7.5%),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이 26일(0.7%)이었다.

동북아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과거와 같은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

속에서 EEZ내의 외국어선에 대한 임검 및 불법어업의 단속 위주로 어업지도

선이 배치되어 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일본어선이

1,395척, 중국어선이 2,894척이다. 현재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500톤급 이상인 어업지도선 10척이 이들 입어어선의 어업활동을 감시하고, 필

요한 경우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선박 중 선령이 20년 이

상의 노후선이 2척이나 되는 등 현재의 선복량으로는 286,543㎢의 EEZ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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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또한, 향후 어업지도선은 한·중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제휴순시 및 TAC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의 증대 등으로 그 배치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은 현재의 어업지도선 세력으로는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선들의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어업의 예방 및 외국어선들

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의 세력확충과 더불어 항공기, 감

시용 헬기 등의 어업감독 장비의 보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불법어업의 단속 및 처리 절차

(1) 불법어업의 단속절차

어업지도선이 해상순시 중에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인지한 경우, 그

인지한 시점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절차는 <그림 3- 1>과 같다

불법어선발견

지도선에 압송(접선) 불법어선검거

불법어선추적

어업감독공무원
단속비상임무배치

불응 도주

불법어구·어획물 압수

현행범 체포

단속보트하강 및 단속

정 선

지도선 이적

조사완료

사

건
조
사

어선선장
어업지도선호송

사건조사

범죄사실인지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목록
임의제출서
수사자료카드
주민증사본 (십지문 )

조 회

신원조회

선박조회

허가조회 석방·회항지시

추적

단속공무원어선검색
(증거물확보 )

<그림 3- 1> 불법어업의 단속 업무처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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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어선을 현장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그 어선이 항해

중인 경우에는 정선명령을 발하여 어선을 정선시키고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

용 보트를 이용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위반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

사한다. 현장에서 위반사실의 확인과 더불어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상황실을

경유하여 신원·선적·허가사항 등을 조회한다. 그리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

에는 어선의 구체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사법처리 대상을 구별하

여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사건조사를 행한다. 그리고 위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어구 및 어획물을 임의제출 받아 어업지도선에 이적함

으로써 제1차 조사를 완료한 후 어선을 석방하거나 또는 항·포구로의 회항을

명한다.

(2) 우리나라 어선이 불법어업을 행한 경우의 사건처리 절차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을 행한 국내어선을 적발한 경우의 사건처리 절차는

<그림 3- 2>와 같다.

수사지휘

불법어선검거

신원및선적조회의뢰

사건조사

피의자신문조서작성
검거보고 사무실이첩

허가,선적확인·신원확인

사무실 사건접수

신고·고발

내사실시 혐의없음 수사종료내사실시혐의확인

사건배당

사건검토및수사 기타시도사건 검사이송지휘

사건일체이송
피의자소환조사2차신문조서작성

범죄경력조회 무허가어선허가어선

사건송치

지명수배자

수배관서인계

행정처분의뢰 압수물지휘

<그림 3- 2> 우리나라 불법어선의 사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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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이 입항한 후 사건일체를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에 이첩하면, 어

업지도선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반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하

여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등의 송치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하여 수사를 종료한다. 그러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업지도선 관할

소재지 이외의 행정관청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아

사건일체를 어업을 허가한 행정관청에 이송하고, 어업지도선 관할 소재지의 사

건은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의 보완조사를 한다.

허가어선일 경우에는 허가한 행정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허가어선일

경우에는 소환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의 사건송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

사의 수사지휘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이 때 사법처

리의 대상 중 구속사유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을 신청한다.

(3) 외국어선이 불법어업을 행한 경우의 사건처리 절차

외국어선이 불법어업을 행한 경우의 사건처리 절차는 <그림 3-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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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결정

<그림 3- 3>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사건처리 흐름도

- 38 -



외국어선이 불법어업을 행하여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위반어선에 승선하여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업지

도선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관할 검찰청에 위반어선 및 위반자 조치지휘를

건의한다. 이에 대해 관할검찰은 위반어업자의 외국정부(공관)에 나포억류를

통보하고, 담보금 결정서를 위반어업자에게 교부한다. 위반어업자나 외국정부

(공관)가 관할 검찰청에 위반사실에 대한 담보금 또는 담보금 보증서를 납부·

제출하면, 관할 검찰청은 위반자 석방 및 위반어선 환부 지휘서를 사법경찰관

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은 위반어선을 석방 및 추방조치(출역조치)하고, 어

업지도선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위반 외국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3절 해양경찰

1. 조직

해양경찰청은 1953년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의 단속, 수산자원의 보호,

해상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의 설치와 함께

시작하였다. 1955년에는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항로표지업무가

추가되었다. 1962년에는 다시 내무부로 소속 변경되고 관할수역 내의 범죄수사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그 후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 감시·방제업무가

추가되었다. 1991년에는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되었고, 유·도선

업무, 수난구호업무가 추가되었으며, 1996년에는 우리나라의 분산된 해양행정

의 일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그 후 1998년 한국선위통보제도(KOSREP)를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수상

레저 안전관리업무를 추가하였다.29)

해양경찰청의 조직 및 해양경찰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2000. 6. 19, 대통령령 16840호)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29) 김현기, 「21세기 해양시대 개막과 한국해양경찰」, 2001,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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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해상경찰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109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

고 해양경찰의 업무편람으로 훈련, 예규 및 고시 등이 있고, 이들은 주로 단속

및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30)

해양경찰의 인력은 2000년 10월 현재 총 8,514명이며, 경찰관 4,458명, 일반·

기능·계약직 551명 및 전경 3,5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2> 해양경찰청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 현황

구분 형별 톤수 척수 속력(knot ) 승조원수

경비함정

대형
1,500∼3,000 5 18∼21 33∼60

1,000 5 21∼31 32
중형 200∼500 39 14∼27 19∼22
소형 30∼100 102 22∼29 5∼10

특
수
함
정

형사기동정 25 20 22∼25 5∼10
기동순찰정 2∼3 40 35 5∼10
유방제정 150∼450 18 8∼12 8∼17
소방정 200 1 13 5
예인정 50∼100 4 11 5

항공기 헬리콥터 중단거리 9 - 4∼5
* 주 : 승조원수는 전투경찰요원을 제외한 수임
자료 : 해양경찰청(2000)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 및 항공기는 1,500∼3,000톤급 구난함 5

척 및 1,000톤급 5척 총 10척의 원해용 대형경비함, 연안 및 접속수역 경비용

인 200∼500톤의 중형경비함 39척, 영해 및 연안 경비용인 30∼100톤의 소형경

비함 102척, 소형 고속정인 형사기동정 20척 및 기동순찰정 40척이다. 이 밖에

해양경찰청은 특수목적용 선박인 유방제정 18척, 예인선 4척 및 소방정 1척과

헬리콥터 9기를 보유하고 있다.31)

30) Ibid., p. 121.
31) Ibid,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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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찰에 의한 불법어업의 단속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 위반

이다. 이러한 행정위반은 어업감독공무원제도를 이용하여 계몽과 홍보 및 벌칙

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어

업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찰이 공조하여 불법어업을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사법권한은 있으되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위반에 대

한 감독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상에서는 행정권한에 의해서

만 단속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양경찰이 단속함으로써 어업자들의 어업활동을 위

축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지한 어업자들에게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권리를 묵살한 채 강압적인 자세를 일관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묵비권의

행사를 차단할 수 있다. 물론 피의자의 묵비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상에서 범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업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경찰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는 계

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업무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업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본무는 EEZ 체제의 정착으로 한국의 관할권 범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수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EZ에서의 외국인어

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3조 1항과 그 대통령령 제7조에 의거하

여, 수사관 또는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대한민국의 EEZ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어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선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권 내에서 어로활동을 하거나 또는 관할

권 침범행위 및 당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감독 또는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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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제1절 일본

1. 수산행정기구 및 시스템

일본의 수산행정기구 및 조직은 농림수산성 산하에 수산청이 있고, 수산청에

는 어정부, 진흥부, 해양어업부, 어항부, 연구부 등 5개 부를 두고 있으며, 지방

에는 어업조정사무소 6개소와 수산연구소 7개소 등 여러 기구를 두고 있다. 어

업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수산청 진흥부 연근해과(沖合課)이

며, 지방에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조정사무소의 어업감독관이 담당하

고 있으며, 도도부현 및 해상보안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내·외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2001년 4월 1일 현재 일본의 어업지도선 총 세력은 38척으로 농림수산성 산

하의 소유 관공선은 6척(2000톤급 1척, 1200톤급 1척, 500톤급 3척, 100톤급 1

척)이고, 32척은 민간이 소유하는 선박을 용선하여 어업지도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도도부현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300톤급 이상이 7척이고

300톤급 미만은 83척이다.

<표 4- 1> 한·일 어업지도선 세력 비교(2001년)

(단위 : 척)

구 분
계 300톤 이상 300톤 미만

비 고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일 본

계 94 128 20 41 74 87
300톤급 이상은
일본의 절반 수준

해양부/수산청 25 38 18 34 7 4
시도/도도부현 69 90 2 7 67 83

자료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42 -



2. 해상보안청의 시스템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은 U.S. Coast Guard의 권고에 따라 1948년

5월 1일 세계 제 2차대전 후 기뢰 및 침선 제거, 파괴된 항로표지 설치, 해상

범죄 진압 등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후 선박기상통보업무, 수로업무, 해양

오염방제업무, EEZ 내의 해상순찰 및 어로단속업무를 추가하였고, 1985년에는

일본선위통보제도(JASREP)를 개시하였다.32)

해상보안청은 운수성의 4개 외청33)중의 하나이다. 본청에는 총무부, 장비기

술부, 경비구난부, 수로부 및 등대부의 5부와 본청 직속의 교육기관이 있고, 전

국과 연안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11개의 해상보안관구로

구분하고 그곳에 관구해상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리고 11개의 관구해상보안본부 산하에 66개의 해상보안부, 51개의 해상보안서

및 26개의 분실이 있다.34)

해상보안청에 대한 규정으로 해상보안청법이 있으며, 여기에는 해상보안청의

설립 목적 및 조직, 해상보안관의 임무, 직무 및 권한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해상보안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이 해양오염방지법, 수난구

호법, 수로업무법, 항로표지법, EEZ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에 자세히 명시

되어 있다.35)

해상보안청은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작용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특별 사법경찰

기관으로서 경찰작용을 이행하는 복합기관이다.36) 총 인력은 1998년 말 기준

12,224명으로 해상 및 항공요원 6,179명, 육상근무자 4,39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 장비로는 경비함정 440척, 항로표지관리 등의 특수업무용 선박 79척, 고

정익 29대 및 헬리콥터 44대가 있다

32) 윤종휘, 해양경찰의 발전방향(Ⅱ) , 「21세기해양시대 개막과 한국해양경찰」, 2001, p. 117.
33) 4개 외청 : 선원노동위원회, 해상보안청, 기상청, 해난심판청.
34) 김현기, 해양경찰의 발전방향(Ⅰ) , 「21세기해양시대 개막과 한국해양경찰」, 2001, p. 84.
35) 윤종휘, 앞의 논문, p. 117.
36) 박용섭,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의 성격에 관한 연구 , 「해양한국」, 제299호,

1998, pp. 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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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시스템

현재 일본의 어업지도·단속은 연근해수역에 있어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정

및 항공기와 수산청의 지도선 및 도도부현의 지도선이 협력하여 지도·단속

을 전개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선박기상통보업무, 수로업무, 해양오염방제업무, EEZ 내의 해

상순찰 등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항공기와 헬기 및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이용하여 영해 및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 어로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산청 산하 어업조정사무소는 어업질서의 유지와 원활한 조업을 확보하

기 위하여 일본의 어업수역에 있어서 외국어선 및 일본어선의 지도·단속

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꾀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

고 있다.

그리고 도도부현의 지도선은 도도부현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도도부현의

한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도도부현의 경계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 많아 실질적인 지도·단속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2절 중국

1. 수산행정기구 및 시스템

중국은 1950년대부터 어정관리국를 설치하여 어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37)

1986년에 어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어정관리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중국의 어

37) 중국에서는 어업관리를 어정관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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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항감독관리기관에는 어업국, 해구어정어항감독관리국 및 지방어정어항감독

관리국이 있다. 어업국은 전국의 수산업을 관리하며, 3개의 해구어정어항감독

관리국은 발해구, 동해구, 남해구의 어정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어정어항감독관

리국은 중국해안지역의 어정임무를 수행한다.

1970년대 말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여 2001년 약 1,200척의 어정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중 해양에서 활동하는 어정선이 약 500여 척이다38). EEZ에서의

어업관리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매년 1000∼1200만위안의 전문항

목 재정경비를 마련하여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3.4억위안을 투

자하여 13척의 대형어정선을 건조하였다. 2001년 현재 24만4천톤의 해양어로선

이 있는데, 어정선과 해양어로선의 비율은 약 1:400 정도이다, 현재 중국은

1000톤 이상의 어정선 12척, 500톤 이상의 어정선 32척이며, 500톤 미만의 어

정선이 대부분이다.

2. 중국공안부

1949년 11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현 국무원) 산하에 공안부를 설치하여 국

방업무 외 중국의 정치, 치안유지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983년 7월

국가안전부를 설치하여 간첩, 특수공작 업무를 이관함과 더불어 공안부로 개편

하였고, 1995년 2월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에서「인민경찰법」을 통

과시켰다.

변방국은 직제상 공안부 직속이나 성격상 준군사조직으로 군계급장을 사용

하고, 공안부내 타부서보다 1단계 상위직급으로 보직하며,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무원 산하 재정부부장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지휘를 받는 등 공

안부내 타국과 비교하여 위상이 강한 부서이다.

변방국의 조직은 해상관할구역을 가진 성, 직할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

무는 국가주권보호, 출입국질서, 변경 연해지구의 치안유지 및 법률에 따른 행

38) 김정봉, 고재모, 류오영, 중국수산업의 조사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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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강화, 정상적 왕래확보, 범죄단속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정책과 현대화

건설을 지원한다. 1996년부터는 차량, 선박, 항공기, 기차 등의 출입국검사 및

변방관리지역에 대한 국경 경계 관리작업, 북한, 미얀마를 비롯한 중국의 경계

지역 관리강화 및 홍콩, 마카오지역의 순찰강화 등을 통한 국경지역 범죄예방

및 단속, 선박척수의 증가와 출어선의 생산 다양화, 종사인원 증가 등에 따른

출어선·어업인관리 및 선명이나 선박번호가 없는 선박, 관계증명서 미보유 선

박, 선적항이 없는 선박 단속 등 해상치안 확보,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

한 해상순찰과 치안연락망 완비로 해상치안 확립, 변경지역, 해상 및 출입국

지역에 대한 범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밀입출국사범 등을 단속하는 동시에

해상밀수, 해상강도, 절도사범을 단속한다.

변방국은 공안부내 출입국관리국, 변방관리국, 외사국 등의 출입국업무와 공

안부내 변방관리국에서 관장하고, 해상에서의 법 집행은 바다가 있는 성 및 직

할시 공안청의 변방국에서 경비정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시스템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를 원칙으로 하여 각기 담당 관할수역에

서 어업감시·감독을 행한다. 이러한 어업감시·감독은 어정선에 의한 해상에

서의 감시·감독, 어항에 배치된 어정검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항에서의 감

시·감독 등이 있다. 어정선에는 전문직의 어정검사원을 배치하여 해역에서의

어정감시·감독임무를 수행하며, 어정선의 법집행에 관한 검사와 행정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정선에 승무하는 어업행정 법집행관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어정검사원은 해상 혹은 어항에서 법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벌

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불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했을 때는 자연

인에 대한 50위안 이하, 법인 혹은 기타의 조직체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등의 처벌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행정처벌결정서 를 기입하여

당사자에게 발급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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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

1. 수산행정기구 및 시스템

미국의 수산행정은 상무부(DOC) 산하 국립해양대기관리처(NOAA)에 수산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NMFS)을 두고, 수산청은 9개 과(office)와

5개 지역사무소40)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수산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보면, 내수면어업은 내무부에서 담

당하고, 메기 등 양식어업은 농업부가 담당하며, 어선등록, 지도단속은 연안경

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안오염방지 업무는 환경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산식

품위생은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청에서, 국제수산기구 해양보전대외업무는 국

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41)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 DOC)

↓

국립해양대기관리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

↓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NMFS)

↓

지도과(Office of Enforcement)

Management Support Enforcement Programs Division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그림 4- 1> 수산행정 및 어업지도·단속 시스템

39) 중국어업행정처벌규정 18조, 19조, 22조.
40) 5개의 지역사무소 : Alaska, Northeast , Northw est , Southeast , Southw est .
41) 김승련,「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어업지도 관공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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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내의 1개 Office가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

은 Director 1명, Deputy Director 1명, Chief 2명, 일반직원 10명 및 비서 2명

이 있다. 현재 미국은 Alaska, Northeast, Northwest, Southeast, Southwest의

5개 지역에 어업지도·단속 전담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공무원 116

명, 지도공무원 27명(정복착용), 경비공무원 37명 등 총원 187명이 지역사무소

에 배치되어 있다. 지역사무소 공무원도 연방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도효과를 높이

기 위하여 지도공무원(정복 업무수행)을 증원시켜 나가고 있다.42)

2. 연안경비대

연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 USCG)는 육·해·공·해병대에

이어 제 5의 군사조직으로서, 평시에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소속이나, 전시에는 해군에 소속되어 해군을 측면 또는 후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3) 1790년 재무부(Dept . of T reasury ) 산하에서 밀수단속을 위한 선

단(Revenue Cutter Service) 설립을 효시로, 1797년에는 프랑스와의 준전쟁에

참전하여 국방업무를 추가하였다. 그 후 선박안전검사업무, 인명구조업무 및

빙산 순찰업무가 추가되었고, 1915년에는 세관감시선단과 인명구조대를 통합하

여 연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1967년에는 재무부에서 현재의 교통부(Dept . of

T ransportation)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연안경비대는 계속해서 항로표지업무,

항만보안업무,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불법이민 단속업무, EEZ에서의 해상순찰

및 어로단속업무를 추가하여 명실공히 해양행정종합관리부서로 성장하였고,

1958년에는 선위통보제도(AMVER)를 도입하여 범세계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개시했다.44)

42) 김승련, 앞의 책, p. 22.
43) 강덕동, 21세기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21세기 해양시대 개막과 한국해양

경찰」, 2001, p. 22.
44) 윤종휘, 앞의 논문,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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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경비대에 대한 임무는 특별법으로 US Code Title 14에 임무, 지구, 적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내용은 연

방 규정인 33CFR(Code of Federal Regulation)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워싱턴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그리고 그 휘하에 9

개 부가 있으며, 대서양과 태평양의 2개 지역사령부와 그 예하에 각각 6개 및

4개 관구사령부, 각 1개의 병참사령부와 기동함대 및 예비역 선임 사령부가 있

고, 자체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45) 연안경비대의 직원은 현역, 민간인 직

원, 자원봉사자인 보조대 및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직원은 현역 35,000

명, 민간인 직원 8,000명 및 보조대 35,000명을 합쳐 약 78,000명이며, 비상시

동원을 위하여 예비역 10,000명이 확보되어 있다. 보유장비로는 경비함정 약

1,493척, 항로표지관리 등의 특수업무용 선박 75척, 고정익 항공기 71대 및 헬

리콥터 150대가 있다.46)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연안경비대
United States Coast Guard

↓

Office of Law Enforcem ent and Defen se Operation s

- Plans and Programs Staff
- Investigations and Security Division
- Intelligence Division
- Operational Law Enforcement Division(Fisheries -3),(2 LO)
- Defence Operations Division
- Aviation Division
- Cutter Division

<그림 4- 2> 미국 연안경비대 기구 및 시스템

45) 김현기, 앞의 논문, pp. 83∼84.
46) 윤종휘, 앞의 논문,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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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경비대는 어업지도·단속을 전담하는 부서는 별도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Operational Law Enforcement Division (지도·단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

도·단속과는 1개 Office로, Chief 1명, Deputy Chief 1명, Joint Chief 약간명

(국방부 파견관), Liaison 1명(국무부 파견관), Sub- Chief 7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어업지도·단속 담당직원은 일선직원 3명, 특별직 2명 등으로 총 5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47)

지방에는 지역연안경비사무소 10개소를 설치하고 총원 38,000명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대서양 6개 지역, 태평양 4개 지역, 내수면(미시시피, 미조리강) 2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어업지도·단속 전담 인원은 별도로 없으나 해경임무의

10%가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3,800명이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시스템

육지로부터 3해리 외측은 중앙정부인 수산청과 연안경비대가 담당하고 있고,

그 내측은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산청 어업지도 전담 부서에서 지방사

무소별 지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방연안경비대의 장비(선박, 항공기)를 이

용하여 수산청지도·감독공무원이 실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연안경비대

의 요원은 선박의 운항 및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협조하는 체제이나, 해경요

원에게 지도·단속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단독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선박에 대한 처리절차는 외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와 EFZ 침범 등의

경우 사법처벌 대상으로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르고 있으며, 위법 정도에 따라

$100 ∼ $2,000,000의 벌금을 받게 되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자국어선에 대한 처리절차는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분 사법처리되고 있으며, 수

역, 어종 위법내용에 따라 사법처벌이 매우 복잡하다. 공해 및 외국수역에서의

자국어선의 불법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국의 협정

47) 김승련, 앞의 논문,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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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연안국의 사법처분에 대응하고 있다.

수산청은 어업지도선을 비롯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안

경비대의 경비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안경비대는 어업지도·단속

의 전용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하게 선박이나 항공기를 활용하여 수산청의 지도·단속업무에 협력하

고 있으며, 연안경비대 소속의 1명이 임기 2년으로 수산청의 어업지도과에 상

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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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어업질서확립에 관한 시스템의 평가

제1절 어업질서확립 정책

1. 불법어업의 단속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의 단속을 위한 조직은 수산청의 발족과 더불어 1967년

9월 1일 어업지도선승무원복무규정 , 어업지도요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어

업지도선 운영체계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1970년 3월 13일 어업지도선 운영체

제를 담당하던 어업지도관실이 폐지되었다가 1991년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1960∼1970년대까지는 어업

지도선의 건조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단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수산자원관

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1980년대에는 일차적으로 어촌계, 수협이 중심이

되어 불법어업 추방운동과 어업인 계몽, 전업지도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어업자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을 유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도, 수

협 등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

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 48)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

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였다. 또한, 어업질서확립평가회의, 어업질

서확립종합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한 후 단속방안을 마련

하는 등 어업질서확립에 주력하였다.

48) 매년 수립·시행되는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성육기 전국일제

단속, 우범지역 특별단속,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및 항·포구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질서확립추진사항 평가회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어업인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은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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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의 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및 관계기관, 해군, 해양경찰, 검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행정과 사

법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어업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또한, 그 양태가 야간이나 기상악

화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불법어업자의 난폭화, 흉폭화 및 집단시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1> 불법어업의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3,595 3,126 3,443 3,157 3,277 3,161 3,451
해양수산부 995 937 942 725 590 502 417

해경청 406 234 234 494 850 1112 1152
부산 170 203 151 197 164 145 194
인천 65 22 56 26 14 12 25
울산 - - 15 27 15 18 7
경기 31 21 40 43 50 59 44
강원 56 49 28 161 34 86 103
충남 339 252 266 178 188 179 162
전북 111 83 152 166 171 139 159
전남 704 719 750 711 842 555 739
경북 158 89 78 83 63 45 67
경남 456 400 445 278 232 245 287
제주 104 119 108 68 64 64 95

자료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은 크게 생계유지형 어업과 어업경영의 채산성 유지형

어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어업질서확립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란

기 및 성육기에 있어서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우범지역 특별단속, 수산업협

동조합 위판장 및 항·포구에서의 단속과 불법어업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병

행하고, 또한 어업질서확립추진사항 평가회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

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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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세 어업자에게는 불필요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불법어업자와 특별한 소득

이 없는 어촌에 대한 특별한 정책의 배려가 없이 불법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어업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

이고 가시적인 문제만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불법어업의 근절

은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어업인 스스로 합법적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기반조성과 더불어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불법어

업의 근절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된다.

따라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하는 어업자들을 농어촌부분과 도시부분으

로 구분하여 가계비, 소득수준, 전업여건 등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

우 육상에서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필요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어촌지

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정부의 육성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어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악질적인

불법어업자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현재에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

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 없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악질적인 불법어업자를 특별 관리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어업정책자금의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야간이

나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업의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어업단속의 현대화·대형화·과학화하여 엄격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됨에

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하여 국지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단속이 행해졌다. 따라서 일회성이고 임시방편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집

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부가하여 어업자들이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의 어업은 역사적으로 발전단계와 환경이 다르고, 또한 경쟁적

대립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체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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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어업여건의 급변과 더불어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으며, 한편으로는 사실상 방치되었던 주변수역의

자원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한, 어업협정은 서·남해의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근해 주요 어장에서의 자국민 어로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나라 어업자의 어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5- 2> 한국측 수역을 침범 조업한 외국어선 나포상황

(단위 : 척)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중국어선 계 45 45 39 39 80 62 174
침범수역 영해 45 45 39 31 60 34 34

EEZ - - - 8 20 28 140
일본어선 계 1 - - - 4 1 3
침범수역 영해 1 - - - - - -

EEZ - - - - 4 1 3
자료 : 해양수산부

그러나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른 어장축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업어장 상

실 등은 국내 어업자간 또는 국가간의 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49) 따라서 국

가간 어업지도·단속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간의 분쟁예방 및 과잉임검

이나 승선조사 시간을 단축하여 어업자의 조업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

도·단속 실무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3국 지도단속공무원의 집행에 관한 절

차의 일원화, 지도단속 실무자간 교환방문과 정보교환 및 3국의 지도·단속 실

무자 회의의 정례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9) 2002년 3월 4일 13:00경 일본해역(114- 8해구)에서 제주선적 연승어선 707남성호가

입어조업하던 중 일본순시선(선명미상)의 공무원 8명이 임검을 이유로 707남성호에

승선하여 통신시설을 점거하고 관련서류를 압수 및 조사하였으며, 강제양망 지시와

더불어 28시간동안 임검을 실시한 후 조업일지의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하자 정부차

원에서 그 부당성을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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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단속의 계획과 대책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정부는 1960∼1970년대에는 어업지도선 건조 등을 통

해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1980년대에는 일차적으로 어촌계, 수협이 중심이 되어 불법어업 자체 추방운동

과 어업인 계몽, 전업지도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불법어업 전

국 일제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어업자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을 유

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추진하

였다. 또한, 어업질서확립평가회의, 어업질서확립종합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한 후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업질서확립에 주력하였다.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은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어·패류의

산란기와 성육기에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들의 준법정신의 고취 및 어업자 스스로 불법어업을 추방하도록 유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산청, 시·도, 시·군, 수협중앙회 및 단

체, 경찰청(해양경찰), 대검(검찰)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대어업인 홍보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에 의거 불법어업 추방계도 및 홍보의 달을

설정하여 운용하기도 하며, 어업인 단체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도 병행하

고 있다.

그리고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의 이행결과를 일제단속에 참여했던 관계

기관이 자체평가회의를 갖고 있다. 평가시 중요내용은 성과사항과 미흡한 사항

을 구분하여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은 매년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일제단속계획

의 수립과 동시에 대어업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제단속기간에는 불법어업이 감소하나, 그 기간만 지나면 지도·단속이 느슨

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법어업의 근절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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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확립대책회의는 주로 동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월선조업 예

방대책, 일본·중국수역 침범조업 등으로 인한 피랍예방 대책, 불법어업의 근

절대책 등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어업질서확립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정리 및

평가와 차기에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두 번

씩 개최된다. 대책회의는 해양수산부(2명), 해양경찰청(2명), 시·도(11명), 어업

지도선관리사무소(5명), 수협중앙회(1명)가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시·도별 관계기관 대책회

의 개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 설치·운용, 불법어업 혐의자

일제조사, 명단관리 및 활용, 불법어업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된다. 또한, 불법어업의 단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에 단속의 철저를 독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

을 설정한다.

그러나 불법어업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대어업인 지도 및 홍보는 형식

이나 실적위주가 아닌 어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지도방안이 마련되지 않

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시·도의 통상적인 단속 등 적극성이 결여된 참여로 인하여 대책회의의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의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포상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향후의 계획

연근해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어업

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대책, 법제도적인 보완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불법어업자 지도대책으로는 첫째, 어업인의 의식전환 및 자율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와 어업인 후계자, 환경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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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도·방문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자와 수산관계자에게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장관, 시·도지사의 친서를 발송하며, 어업인 후계자 및 환경단체

회원에게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불법어업의 예방에 동참하게

하며, 어업질서확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불법어업의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계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어촌계 단위별 또는 어업인 단

체에 의한 자율적인 어업감시·관리의 확대를 유도함은 물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어촌계 선정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불법어업자 단속대책으로는 첫째,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해 관련기관

과 육·해상 집중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둘째,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누범자 및 불법어업자를 조직화하고 선동하는 자,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정 최고의 형벌을 부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셋째, 불법어구

를 제작하거나 보관창고, 불법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소의 현장 점검

을 통하여 불법어업의 발생단계에서부터 봉쇄하고, 넷째, 불법어업자는 정부의

대어업인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인 보완대책으로는 첫째, 현행 몰수규정

및 미등록선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어업자 스스

로가 관련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어업규제 사항의 보완과 처벌규정을 현실

적으로 개선하고, 셋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넷째, 합법어업으로 전업한 생계형 불법어선에게 어업질서확립 자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3국 어업협정 체결 이후의 우리나라 어선을 보호하고 EEZ 내

에 입어하는 주변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을 확충하고 탑재장비를 과학화함과 동시에 어업감독인력의 확보를 통

해 어업감시·감독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 등에 따른 어가 경제의 어려움이 어업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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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불법어업을 행하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어업자

의 소득을 유지·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

게 변화된 어업환경 및 업종별 어구·어법에 대한 문제점이 업종간의 조업경

쟁 및 분쟁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향후 업종별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

강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법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어업지도·단속 세력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

는 것과 병행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불법어업이 근절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각종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키려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어업지도선의 조직과 역할

1. 어업지도선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

어업지도선의 어업지도·단속은 한·중·일 어업협정의 이행 및 정부간의

합의사항 수행, 어업지도·단속 및 어로보호에서 TAC 관리제도의 업무수행

및 외국어선 입·출역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의 총 척수는 2002년 6월 현재 25척이나,

그 중 선령 15년 이상이 6척(24%)이고, 400톤 미만이 10척(40%)이며, 특히 선

체횡요안정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이 13척(52%)으로 감항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기상악화시에 임무수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운항속력은 보통 10∼16k 't

이나 피단속어선의 속력이 어업지도선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단속용

보트(4.5∼5m급)를 사용함으로써 야간이나 기상악화(파고 2m 이상)시 기동력

이 우수한 어선은 검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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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어업지도선 확충에 따른 정원요구 및 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도선
인원증감 정 원

비고
기존 요구 승인 부족 당초 변경

계 80
1996년
이전

해양수산부
발족 이전 - 390 -

1997년 무궁화19호 신조
(500톤급) - 20 15 5 390 405 자체조정 :

5명

1998년 무궁화20호 신조
(500톤급) - 20 4 16 405 409 자체조정 :

16명

1999년
지도선 대체
무궁화10호
(40톤→500톤급) 8 14 - 14 409 409 자체조정 :

14명

2000년 감척어선 5척
(180톤급) - (75) (25) (50) - - 자체조정 :

50명
자료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997년 이후 어업지도선의 승무원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999

년 이후 어업지도선의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TAC 관리제도의 시행으

로 인하여 어업지도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인

원은 보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필요한 어업

지도선의 승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기 곤

란하며,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표 5- 4> 연차별 어업지도선 승무원 정원조정 내역
(단위 : 명)

구 분 1500톤 500톤 400톤 300톤 100톤 비 고

1997년 28 21 20 18 12

1998년 25 20 19 17 12

1999년 23 20 18 16 11

2000년 22 19 17 15 10

자료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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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전, 중국어선의 단속실적은 1999년에 80

건, 2000년에 62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174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수역이 대한해협 주변수역에서 서·남해 및 제주도 주변수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좁은 영해, 넓은 공해라는 해역관리체제의 어업지도선 세력으로는 현재

의 우리나라 관할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그리하여 2005년까지 38척으로 되어 있는 어업지도선 확충계획을 앞당겨 집

행하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지도·단속장비

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단속활동이 가

능하도록 어업단속에 필요한 선박을 대형화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

<그림 5- 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활동 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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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절차상의 문제점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은 단속 보트를 하강하여 추적하거나 검거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기상악화시(파고 2m 이상)의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고, 불법

어선의 검거과정에서도 불법어업자의 난폭화 및 흉폭화, 집단시위 뿐만 아니라

단속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상의 위해(危害)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50)

또한, 불법어업의 사건조사과정에서도 불법어업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의 미비

로 인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한 신원조회나 위반어선에 대한 즉각적인 조회가

불가능하여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어선과 어업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검색 및 동영상의 전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

업정보·통신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어선의 불법어획물을 압수하여 보관해야 할 경우 피의자들이 이

에 불응하거나 반항할 때에 그 처리가 곤란하며, 또한 압수한 불법어획물을 처

리하기까지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지 않으며, 불법어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관과 처리상의 문제가 많아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불법

어구의 일부분만 압수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불법어업에 재사용이 될 소지

가 많다.

또한,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없이 출항함으로써 해상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어선의 제원 확

인이 곤란하며, 미등록선의 경우 사건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도

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불법어업의 적

발 자체를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51)

또한, 현행의 복잡한 단속절차로 인하여 어업지도선은 단속에 애로가 많고

반면에, 어업자는 어업자대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과태료

50) 이태히,「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 1996, pp. 15∼17.
5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연구소, 앞의 책, pp. 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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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처벌권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다.

3. 단속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 미흡

불법어업의 단속체제는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관계

기관 및 단체,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독자적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

는 다원체제이다.

출입항통제소와 출입항합동신고소의 경찰요원과 수협요원들은 불법어선의

단속임무가 없기 때문에 불법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미흡하다. 그리고 불법어업

자와의 마찰, 집단시위 등을 우려하여 불법어선 건조 및 불법어구의 제작 판

매, 불법 어획물의 위판 등의 육상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따라 시장 군수 등 일선 기관장들이 지방 어업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불법어업의 강력단속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 경제적 이유를 들어 어업지도선의 출동을 억제하거나 단속요원 또는 기구

의 감축을 행하는 등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어업 특별단속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단속 기

간만 불법어업이 자제하는 등 단속 활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제 요인들이 상호 관련되어 불법어업의 단속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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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법·제도

1. 불법어업에 대한 법 해석상의 모호성

연근해 어업의 위반사항 중에는 어업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사건조사·처리과정에서 법 적용의 모호성이 발견되

는 경우가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하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상으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

을 협의의 어로(漁撈, fish catching)라 하고, 광의의 어로는 어획물을 포획하기

전의 행위 즉, 탐어·집어·어획하는 과정까지의 행위 를 포함한다. 그리고

어로를 사업으로서 하는 것 을 어업(漁業, commercial fishing 또는 fishery)이

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에서는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어·집어,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

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의 필요한 물건의 보급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 를 어업활동이라 한다.

이러한 어업이나 어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판례와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례

(1)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의 조업

을 한 경우, 수산업법위반의 성립 여부(1999. 6. 18. 선고 99노119)

① 사건개요

갑은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서쪽해역에서는 조

업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이 붙여진 어업허가를 받고, 1981년 5월 16일 12시부

터 같은 달 17일 13시까지 조업제한선을 약 60해리 넘어 중국 조우산도 동방

32해리 해상에서 어로 조업함으로써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도지사는 이를 이

유로 어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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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결요지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 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국측의 어선 나포와 그

로 인하여 야기될 우리나라와 중국과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의 어선을 보

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조업구역 제한조건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전남도지사)의 어업허가의 취소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막대한 손해(선박폐선의 우려와 매각 처분의

곤란)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4호

④ 판례평석

수산업법 제15조(현행 제12조)에서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

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현행 제34조)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

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상, 국방상 기타 군사상, 선박의

항행·정박·계류·수저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어업협정 기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

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폐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요지에서 보듯이 제한조건에서 부가된 제한선을 위반하는 것은 중국에 의

한 어선의 납치와 국제어업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

에 방지하고 또한, 어선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제한·조건으로서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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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삼각망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이각망어구 조업행위가 수산업법 제57

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3180 판결)

① 판결요지

삼각망어업의 면허는 어구로서 삼각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통에 최대한 3개의 자루그물이 부착된 삼각망까지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

는 어업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각망어업을 면허 받은

자는 삼각망은 물론이고 이각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더라도 면허 받은 어업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어구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각망어구

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② 참조조문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57조

2) 관련사례

(1) 연근해어업의 허가상 조건을 위반하여 금지어구를 사용한 경우

【사례 1】근해자망어선이망구에전개판을사용하는인망어구로써조업행위를 한 경우

[요지]
근해자망어선 ○○호(33톤) 망구에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 불법

조업을 하다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으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검거
되어 우리도(경남도)에 이송되었는 바, 사법 및 행정처분 적용 법 조항은?

[판단]
수산업법 제41조를 적용함

<사유>
근해자망어선(33톤이) 망구에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불법

조업을 하였을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은 수산업법 제41조를 총톤수 20톤
미만은 수산업법 제57조를 적용함

근해자망어선이 망구 전개판이 부착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결과

어획물을 포획하였을 때는 어선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의 경우는 무허가 근해

트롤로 보아 허가업종위반으로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의 법 적용을 한다.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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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으로 망구 전개판을 사용하는 허가어업인 동

해구트롤의 방법이 있으므로 20톤 이상의 무허가 근해트롤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사례 2】표층쌍끌이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행위를 하였으나 어획물이 없는 경우

[요지]
허가 이외의 어구인 표층쌍끌이 어구를 어업을 할 목적으로 사용하

다 어획물이 없는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시 적용 법 조항은?
[판단]
수산업법 제57조를 적용함

<사유>
수산업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표층쌍끌이 어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어획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산업법 제57조를 적용하여야 함

허가어선에 의한 망구 전개판이 부착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표층쌍끌이

조업한 결과, 어획물이 없는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3을 적용하여야

하나, 어획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으로 법 적용한 것은 현

행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경우이다.

(2) 연안어업의 관할구역 경계를 넘어 조업한 경우

【사례 3】연안어업의 타 시·도 해역에서 조업한 경우

[요지]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시·도 이외의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시 무허가 어업인지, 조업
구역 위반인지 여부는?

[판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무허가연안어업임

<사유>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서 조업구역은 해당 관할수역 일원으로 허가 처분되며, 수산자원
보호령상 조업구역(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은 근해어업에만 정해져 있으므로
무허가 어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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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관할 시·도 이외의 해역에서 조업하였다면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권자에 의한 허가 없이 행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

제41조 위반한 경우이다. 그러나 근해어업과 같이 어업허가권자가 전국을 관할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해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위반의 조업구역

위반이 된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연해가 조업구역인 근해형망어선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었을 경우는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가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근해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허가권자가 해양

수산부장관의 관할권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안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타 시·도 관할수역

에서 조업하였다면 무허가 연안어업이라기보다는 조업구역위반으로 보아야 타

당할 것이다.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시·도간 경계수역을 허가어선이 넘어 조업

할 경우 무허가어선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근해어업 조업구역 위반인 수

산자원보호령 제17조와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시·도

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당해 어업을 한 때의 수산업법 제41조는 행정처

분기준이 같다.

(3) 연근해어선이 망구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한 경우

【사례 4】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한 적용 법 조항

[요지]
20톤 미만 및 20톤 이상 어선이 망구 전개판을 사용 조업하였을 경우

적용 법 조항은?
[판단]
20톤 미만의 어선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
20톤 이상의 어선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위반

<사유>
망구에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할 수 있는 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호에 의거, 근해트롤어업으로 규정하고,
동 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톤수 등은 동법 제41조
제4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20톤
이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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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외의 어업이나 허가받은 어선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어업

을 행한 경우, 20톤 미만의 어선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을 적용하고, 20톤 이

상의 경우는 근해어업 동해구트롤의 어선규모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범주에

들고 조업방법이 일치하므로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2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의 수산업법 제41조 법 적용과 20톤 미만의 어선의

수산업법 제57조 법 적용은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에 의한 처벌규정과 사법처

리 및 행정처분은 대상은 같다. 이는 2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근해어업 명칭

과 어선 규모, 법에 의한 어업의 방법으로 근해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허가

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권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톤 미

만인 어선의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99조 몰수 규정에 최

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몰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으나,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은 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산업법제57조)어류포획

(수산자원보호령제23조)어구적재

어구제작

어구소지

어구판매 (수산자원보호령제6조의3)

(수산자원보호령제6조의3)어구사용어류 미포획

<그림 5- 2>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위반 사항별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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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외의 어업의 대표적 형태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금지어구를 소지,

적재, 사용의 단계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이 적용되고, 금지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행위를 하였음에

도 포획·채취물이 없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 있을 경우는 수산업

법 제57조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허가어업 외의 방법으로 조업행위는 하였으나 수산동물을 포획하지 못하였

을 경우와 포획했을 경우의 법 적용은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조업행위를 하였으면 동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57조 위반52)으로 조업행위는

하였으나 수산동물을 포획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 수산업법 제57

조 규정에 의한 처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로 처

벌53)하지 못하고 벌칙규정이 더 약한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 위반54)의 수산

자원보호령 제30조 제3호로 처벌55)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위반56)

으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로

처벌을 하고 있어서 법 적용상 형평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실효성 미확보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무허가 소형기

선저인망어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 97로11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2)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지 못한다.
5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법 제8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 외의 어구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제작·판
매·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면허·허가·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거나 또는 이러한 어구

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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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되는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

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

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

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은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

2) 검토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호, 제2호, 제6

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

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법률 제

5131호로 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단서에 다만 제94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획물,

어선, 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는 필요적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

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된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57)

57) 대법원 판결 1997. 9. 26, 97 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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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고질적이고 조직적,

폭력적, 집단화되어 오히려 정부의 불법어업의 근절에 대한 단속에 대항하는

추세를 보인다. 앞으로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수산업법 제99조 몰수 규정

에 대한 행정절차 및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미등록선부터 엄

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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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불법어업의 문제는 단순히 준법정신의 문제 또는 도덕적 문제로서만 다루어

질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또는 육상에서

어업단속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것은 대

다수 영세한 어업인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규모가

영세하고, 어업에 대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자와 어업

종사자간의 도급 계약적 고용계약 등 많은 복합적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부터 어업허가제도와 더불어 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

도의 내재적 문제 즉 어획량의 상한을 규제하지 않고, 대상어종을 한정하지 않

음으로써 어업자의 경쟁적 조업과 무차별적 자원이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연근해 수산자원은 과도하게 개발되어 고갈의 위기에 직면

하면서 자원감소로 인한 허가어업만으로는 어업경영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어업을 자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수산물의 증산정

책이 198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자원관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업자의 입장에

서 실행됨으로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불법어업이 성행하게 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법어업은 산란장과 치어의 성육장을 파괴하기도 하고, 치·자어

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전체의 번식에 커다란 지장을 초

래한다. 또한, 불법어업은 어장과 자원이용을 둘러싸고 허가받은 어업자와 조

업분쟁을 야기하며, 주변국의 EEZ를 침범하여 국위를 실추시키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TAC 관리제도는 어업자의 자발

적 참여와 이행이 어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

구하고 불법어업은 어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참여와 이

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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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어업의 원인과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도·단속체제와 외국의 지도단속체제를 검토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법제도의 정비

우리나라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허가받은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차이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는데, 어업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어구·어법

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허가받은 어구·어법을 약간만 변형해

도 불법어업이 되나,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허가어업 종류의 세분화는 불법어업자를 법이 양성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업종을 단순화시켜 불법어업의 범주를 축소시켜

야 한다.

불법어업의 유형을 보면,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무허가어업인지 또는 업종위

반인지 또는 어구제한 위반인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다. 또한, 어업행

위에 대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소형기선저

인망어선이 어구를 소지, 적재하거나 또는 그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57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 또는 동령 제

23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업자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조장한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벌칙이 적

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어업단속절차는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찰에 사건 이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미한 위반을 하여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이 현

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2) 엄격한 법 집행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와 제34조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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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경우 및 제5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는 제99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수에 따른 행정행위 및 절차, 소요비용 등의 어려

움 때문에 이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자들은

불법어업의 단속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서 지금과 같이 누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제99조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재원을 마련하여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 지도·단속체계 정비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성행되고 있고, 관할수역 관리의 광역화로 인하여 현

행 지도·단속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질서확립이 곤란하다. 물론 해상에서의 질

서유지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이 있지만, 담당업무의 성격상 불법

어업의 지도·단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어업지도선의 지도·

단속조직을 확대 개편함은 물론 해양경찰과 기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 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을 통한 해상단속,

입출항 점검을 통한 항포구 단속 등 입체적 감시·감독을 위한 지도·단속장

비를 과학적인 첨단장비로 보강하며, 이를 위한 어업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유사한 수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도·단속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동북아수역의 수산자원의 특성상 한 국가의 자

원관리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우리나

라 지도·단속체계를 국제화·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수역 어업협

정체제하에서 어업감시·감독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과 권한이 일본이

경우 정부가 용선한 어업지도선 민간인 신분인 승무원에 의해 우리나라 어선

의 임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경우도 자격의 남용으로 될 수 있으므

로 3국간 어업감시·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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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법어업을 위한 어업인 교육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일정한 위반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강제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산업에도 도입하여 불법어업

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준법어업을 위한 어업인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준법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개발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직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첨단 어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어업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연결, 정보를 육·해상 어디에

서도 실시간 검색 및 동영상 전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습적인 불

법어업자 및 미등록선 등을 특별 관리하여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어업감

시·감독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업정

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항·관리 및 어선의 조업 추적·감시 및 조업구역

및 기간 감시, 어획보고 및 통계, 조난선 수색 및 구조지원 등을 위한 선박의

원격 위치추적,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지도·단속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어업지도·단속의 협력관계 구축

한·중·일 3국간 어업지도·단속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간의 분쟁예

방 및 과잉 임검이나 승선조사 시간을 단축하여 어업자의 조업손실을 예방함

은 물론 3국의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국의 어업지

도·단속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집

행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고, 어업지도·단속 실무자간 교환방문과 정보교환 및

3국의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회의의 정례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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